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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Research on workplace violence has been conducted, but rarely has been 
organized systematically. In this study, we summarize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workplace violence studies and review the literature on workplace violence.
Methods: Using academic search engines PubMed, Google Scholar and DBpia, we 
found 856 papers including “workplace violence” and “adverse social behavior” AND 
workplace in the title published until December 2018, and 208 papers were selected. 
The selected papers were classified by continent and country, year of publication, oc-
cupation, classification criteria of workplace violence, and research topic.
Results: By country,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United States was the most with 40 
(19.2%), followed by China 27 (13%), Korea 16 (7.7%), and Taiwan and Australia 15 
(7.2%). By job category, healthcare worker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with 162 
(79.0%) of the total, and 80 of them were conducted on nurses. Other occupations in-
cluded civil servants, manufacturing workers, toll collectors and wageworkers. Among 
the classification methods of workplace violence, 147 (67.4%) articles were classified 
as type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ype of violence defined for each article. In the 
research topic, 114 (44.2%) articles analyzed the effects of workplace violence, and 105 
(40.7%) articles describe the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violence, and 
23 (8.9%) articles analyzing the causes of violence.
Conclusion: The research topic is biased toward the field of healthcare, so it is neces-
sary to expand to include various occupations or other specified occup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workplace violence. (Ewha Med J 
2019;42(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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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작업장 폭력을 다루

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작업장 폭력을 주로 물

리적, 신체적 폭력으로 받아들였지만, 현재에는 심리적, 언어

적 폭력과 작업장 외부를 통한 폭력, 조직의 구조적인 강제력 

등도 범주에 포함되었다[1]. 또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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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위협이나 따돌림, 성희롱, 인종차별을 비롯한 간접적 가

해행동이 작업장 폭력의 정의에 포함되었다. 물리적 폭력은 이

전 국가주도의 산업화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유

형을 작업장 폭력으로 개념화하였다. 현재는 삶의 질 향상, 3

차산업과 서비스 직종의 증가, 인권의식의 증대 등으로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 외에 확

장된 작업장 폭력의 시각에서 본다면 심리적 폭력, 구조적 폭

력, 적대감의 표출 등의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곳곳에서 일어

나고 있다[1].

세계보건기구는 “자신,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 신체적 힘이나 권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실제로 행사함으로써 손상, 사망, 정신적 해로움, 발달 저해 또

는 결핍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폭력이라

고 정의한다. “권력의 사용”을 정의에 포함시켜 폭력에 대한 기

존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있다[2]. 국제노동기구의 작업장 폭력 

보고서에서도 이 정의를 인용하며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다

[3].

작업장 폭력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

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작업장 폭력을 

“출퇴근을 포함한 업무관련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자의 안전, 안녕, 건강에 대해 명백하거나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의 남용행위, 위협 또는 폭행 사건”으로 정의한다[4]. 

여기서 남용행위는 합리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힘의 오용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말하며, 위협은 사람

을 죽이려는 협박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려는 의

도를 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폭행은 신체적 손상을 가하려

는 시도나 실제 신체적 위해를 포함하는 공격을 말한다. 이러

한 행동은 종종 서로 겹치므로 폭력의 유형을 배타적으로 분류

하는 것은 어렵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업무과정이나 업무의 

직접적인 결과로 폭행, 위협, 위해, 손상을 초래하는, 합리적 행

동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행위 또는 사건”을 작업장 폭력이

라고 정의한다[3].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산업안전보건연구

원에서는 작업장 폭력을 “직장에 있거나 또는 근무중인 사람

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행과 폭행의 위협을 포함하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5]. 세 가지 모두 근로자를 대상

으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하

여 정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작업장 폭력을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

구 현황 및 추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드물다. 나라마

다 산업화 정도가 다르고, 작업장 폭력에 대한 개념과 실태, 인

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근까지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 

및 주제, 결과를 고찰하는 것은 추후 작업장 폭력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 폭력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국가별 빈도, 연구의 양적 규모, 

대상, 주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방   법

1. 학술문헌 검색방법 및 선정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학술검색엔진 PubMed, 

Google Scholar, DBpia이었다. 검색어는 “작업장 폭력”, 

“work place violence”, “adverse social behavior” AND work-

place가 제목에 포함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판 연도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검색된 199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하였다. 문헌 선정 절차의 경우, 제1저자가 자료 추출을 진행하

였고 논문 선정과 분류에 불명확함이 있는 경우는 교신저자와 

논의를 거쳐 합의하였다. 

“Workplace violence”가 제목에 포함된 문헌은 PubMed에서 

575편이 검색되었다. 유럽 근로환경조사에서 작업장 폭력에 

대한 문항을 조사할 때 쓰이는 용어인 “adverse social behav-

ior”에 대해서도 검색을 진행하였다. “Adverse social behavior” 

AND workplace에 대한 문헌은 PubMed에서 173편, Google 

Scholar에서 81편이었다. 국내 문헌은 “작업장 폭력”에 대한 

문헌이 DBpia에서 15편이 검색되었고, PubMed에서 Korea와 

제목에 “workplace violence”를 같이 검색하여 12편으로, 총 27

편이 검색되었다. 최종 856편이 검색되었고, 중복된 자료 배제 

후 847편이 확인되었다. 그 중 제목과 초록을 통해 작업장 폭

력과 관련이 없거나, 학술대회 초록 형태, 편집자 기고문 등을 

제외한 결과는 259편이었다. 이후 초록과 본문을 확인하여 종

설 논문 15편, 작업장 폭력 예방프로그램 관련 10편, 연구의 필

요성이나 역사 등의 관련 이론 8편, 설문지 신뢰도나 유효성 검

토 등의 측정 관련 5편, 보고서 3편, 저자의 기고 2편, 언론 관

련 2편, 보상청구 관련 1편, 작업장 폭력 연구 데이터 활용 관

련 1편, 폭력사건 검토 1편, 프로젝트 1편, 작업장 환경평가 1

편, 관련 법 1편을 제외하고 208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

정한 총 208편 가운데 “workplace violence”에 대한 문헌이 178

편, “adverse social behavior” AND workplace에 대한 문헌이 

30편이었다. 국외 문헌은 192편, 국내 문헌은 16편이 포함되었

다. 문헌 선정 과정은 Fig. 1에 나타나 있다.

2. 문헌분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수행된 작업장 폭력 연구의 특징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분류 과정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논

문은 대상 국가 및 대륙, 출판 연도, 연구대상의 직업군, 작업장 

폭력의 분류 기준, 연구주제에 따라 정리하였다. 연구가 많이 

진행된 국가는 작업장 폭력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폭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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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감도가 높을 수 있고, 실제로 작업장 폭력의 문제가 심각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된 대상 국가별로 빈도를 조사하였고, 

대륙별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로 분류하여 규모를 파악하도록 했다. 문헌의 출판 년도는 국

외, 국내 문헌, 총 문헌 개수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의 직업군은 고찰한 논문에서 사용한 직업명을 그대

로 가져온 후 유사한 직업군으로 묶어 재분류 하였다.

작업장 폭력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비물리적 폭

력을 포함하여 정의한다. 업무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폭력의 가

해자가 누구인지가 직업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물리적 혹은 비

물리적 폭력의 유형에 따라서도 예방대책이나 해결방안 마련

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나, 폭력 유형

을 작업장 폭력의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논문이 작

업장 폭력을 기술할 때 가해자에 따른 분류와 폭력 유형에 따

른 분류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주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작업장 폭력의 가해자에 따른 분류를 예로 들면, 

미연방 산업안전보건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6]. 유형 I은 작업장에서 합법적인 사

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저지른 작업장 폭력으로 범죄나 강도에 

의한 폭력이 그 예이다. 유형 II는 손님, 고객, 환자, 학생, 수감

자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에 의한 폭력이다. 유형 III은 

현직 또는 전직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동료, 감독자, 관리자가 

가해자인 경우를 말한다. 유형 IV는 근무지에서 일하지 않지만 

직원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작업장에서 범한 폭력이

다.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에서도 유사하게 가해자에 따

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7].

작업장 폭력의 유형 분류에 대한 예로는 국제노동기구, 국제

간호사협의회, 세계보건기구, 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에 의

해 개발된 작업장 폭력 척도(Workplace Violence Scale)에서 사

용한 작업장 폭력 유형 분류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작업장 폭

력을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두 가지로 나눈다[4]. 심리적 폭

력은 언어폭력, 따돌림/집단 괴롭힘, 성희롱, 인종 괴롭힘으로 

세분화하여 추가 설문을 하였다. 유럽근로환경조사에서는 작

업장 폭력을 작업장에서 일어난 “adverse social behavior”라고 

일컬으며, 지난 1개월 동안 언어 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과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 및 

괴롭힘으로 폭력의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 폭력의 유형 분류를 채택한 논문의 분

포를 확인하고 사용한 주요 분류체계를 기술하였다. 한 연구에

서 가해자에 따른 분류와 유형에 따른 분류를 동시에 사용하여 

기술한 경우 중복하여 집계하였다. 

연구주제에서는 작업장 폭력의 빈도와 특징, 작업장 폭력의 

원인, 작업장 폭력으로 인한 영향, 작업장 폭력 예방프로그램, 

기타로 나누어 문헌을 분류하였다. 

결   과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는 작업장 폭력 연구가 이루어진 “국

가 및 대륙”, “연도별 출판빈도”, “연구대상”, “분류기준으로 가

해자와 폭력 유형”, “연구주제”의 5가지 영역으로 제시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작업장 폭력 연구의 국가 및 대륙별 분포

국가별로는 미국의 논문이 40편(1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 27편(13%), 한국 16편(7.7%), 대만, 호주가 각

각 15편(7.2%)이었다. 대륙으로는 아시아가 71편(34.1%), 아

메리카 57편(27.4%), 유럽과 중동이 각각 25편(12.0%), 오세아

니아 16편(7.7%), 아프리카 14편(6.7%) 순이었다(Table 1). 

2. 작업장 폭력 연구의 연도별 출판빈도 추세

국외 문헌은 2003년부터 문헌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Total 856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keyword in the title

Workplace violence
PubMed=575
DBpia=15

Workplace violence AND Korea
PubMed=12

Adverse social behavior AND workplace
PubMed=173
Google Scholar=81

847 of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847 of records screened

259 of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208 of studies included in
qualitative synthesis

588 of records excluded from title
and abstract screening (unrelated to

workplace violence, abstract for
conference or editor's review)

Review article (n=15)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rogram description (n=10)
Related theories (n=8)

Survey measurement (n=5)
Report (n=3)

Editorial (n=2)
Journal (n=2)

Workers' compensation claims
(n=1)

Utilization of data (n=1)
Violent incidents (n=1)

Project (n=1)
Environmental evaluation (n=1)

Related laws (n=1)

Total 51 of records excluded after
abstract and full-text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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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lection process of literature to be studied i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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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는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2015년부터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로는 

1990년대에는 6편, 2000년대 48편, 2010년대에 154편이 출판

되었고, 2003년부터 점차 빈도가 증가하였고, 2016년부터 크

게 늘어나고 있다(Fig. 2). 

3. 작업장 폭력 연구대상의 직업군

연구대상의 직업군별로는 보건의료종사자를 다룬 논문이 국

외 156편(82.5%), 국내 6편(37.5%), 총 162편(79.0%)으로 가

장 많았다. 보건의료종사자 중에서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국외 74편, 국내 6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의 직업군으로는 공무원, 제조업 종사자, 수산업 종사자, 

통행료 징수원, 경찰 콜센터, 은행원, 대리운전사, 임금근로자 

등이 있었다(Table 2).

4. 작업장 폭력 연구의 분류기준

고찰한 문헌에서 사용한 작업장 폭력의 분류기준은 가해자, 

유형별 분류 중에 유형별 분류 방법을 채택한 경우가 국외 134

편(67.7%), 국내 13편(72.2%), 전체 147편(68.1%)으로 더 많

았다. 가해자에 따라 나눈 경우는 국외 64편(32.3%), 국내 5편

(27.8%), 전체 69편(31.9%)이었다(Table 3).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문헌에서 가해자들은 환자, 환자의 

가족, 친척, 직장 동료 등이 있었다. 여러 문헌에서 환자와 환자 

친척이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연구대상 문헌에서 사

Table 1. Proportion of countries and continent in published work-
place violence studies

Continent Number (%) Country Number (%)
Asia 71 (34.1) China 27 (38.0)

Korea 16 (22.5)

Taiwan 15 (21.1)

Hong Kong 5 (7.0)

India 2 (2.8)

Pakistan 2 (2.8)

Others 4 (5.6)

America 57 (27.4) United States 40 (70.2)

Canada 13 (22.8)

Others 4 (7.0)

Europe 25 (12.0) Italy 6 (24.0)

United Kingdom 2 (8.0)

Sweden 2 (8.0)

Norway 2 (8.0)

The Netherlands 2 (8.0)

France 2 (8.0)

Others 9 (36.0)

Middle East 25 (12.0) Iran 11 (44.0)

Turkey 4 (16.0)

Jordan 3 (12.0)

Saudi Arabia 3 (12.0)

Israel 2 (8.0)

Others 2 (8.0)

Oceania 16 (7.7) Australia 15 (93.8)

New Zealand 1 (6.3)

Africa 14 (6.7) Egypt 4 (28.6)

Mozambique 2 (14.3)

Ghana 2 (14.3)

Others 6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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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quency of published workplace violence studies by year.

Table 2. Occupational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in published work-
place violence studies

Occupation International Korean Total
Health care worker 156 (82.5) 6 (37.5) 162 (79.0)

Public officer 3 (1.6) 1 (6.3) 4 (2.0)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3 (1.6) 0 (0.0) 3 (1.5)

Wage worker 2 (1.1) 3 (18.8) 5 (2.4)

Various fields 14 (7.4) 1 (6.3) 15 (7.3)

Others 12 (6.3)* 5 (31.25)† 17 (8.3)

Total 190 (100) 16 (100) 206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ddiction treatment center staff, emergency medical workers, 
firefighters, police officers, social worker, educational worker, female 
worker, adolescent worker, retail and service workers, fishery worker, 
and sex worker.
†Call center worker, bank clerk, substitute driver, toll collector, and 
manufacturing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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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작업장 폭력 유형에는 대부분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심

리적 폭력, 성희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료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여러 문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폭력 유형

은 언어폭력이었다.

그 외에 작업장 폭력에 대한 추가적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란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문헌에서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더불어 문화적 폭력을 추가하여 유형 분류를 하였다

[9]. 여기서 문화적 폭력은 언어, 문화, 외관 및 액센트를 조롱

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란의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폭력 유형에 민족, 종교적 모욕이 추가되

었다[10].

이스라엘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폭력의 유형

을 8가지로 분류하였다. 언어 폭력(소리 지르기, 모욕, 저주), 

언어적 위협(근무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 수동적 공격 

행동(예리한 표정, 엄격한 표정, 불평), 가벼운 신체적 폭력(밀

치기, 길 막기), 물품 손괴(의자 던지기, 도구 부수기, 의료파일 

찢기), 심각한 신체적 폭력(주먹질, 발차기, 물건 던지기), 화기

나 칼 사용, 성희롱이었다[11].

중국 의사에 대한 폭력을 다룬 문헌에서는 더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었다[12]. 언어적, 신체적 폭력 이외에 어렵게 만들기는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요청, 야유 등을 일컬었고, 명성 훼손은 

명예 훼손에 대한 비방, 중상 모략, 뻔뻔스러움을 예로 들고 있

었다. 집단 괴롭힘은 공공시설 파괴, 대중시위, 악의적인 카메

라 촬영 등을 예로 들었다. 위협행위는 구두 또는 서면 위협, 노

려봄, 주먹 휘두르기, 무기로 위협, 스토킹 등이 있었으며, 성희

롱은 강간이나 강간 시도를 포함하였다.

한국의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수평적 폭

력과 직무스트레스, 퇴직 의도, 간호사가 평가한 환자안전 문

제의 관련성을 연구한 문헌에서는, 동료들 간의 언어폭력, 신

체적 위협, 신체적 폭행을 수평적 폭력으로 지칭했다[13]. 수평

적 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분류와 유형에 대한 분류가 종합되어 

사용되었다.

파키스탄 의료진의 괴롭힘에 대한 연구[14]에서는 Rayner와 

Hoel [15]의 연구에 따라 괴롭힘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직업

적 지위에 대한 위협(예: 비하하는 의견, 공적·직업적 모욕, 노

력부족에 대한 비난), 개인적 지위에 대한 위협(예: 욕설, 모욕, 

위협, 나이에 따른 평가 절하), 고립(예: 기회차단, 물리적 또는 

사회적 고립, 정보제공 금지), 과중한 업무(예: 과도한 압력, 불

가능한 마감일, 불필요한 중단), 불안정(예: 신용을 주지 않음, 

의미 없는 작업, 책임 제거, 실수의 반복적 상기, 실패하도록 설

정하기)으로 분류하였다.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들의 

일에 영향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고, 행동에는 일정한 빈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인이 종업원에게 한번 심하게 소리치

는 것은 제외되었다. 

캐나다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을 젠더 괴롭힘, 원치 

않는 성적 관심,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라는 3가지 하위 

요소들로 분류하였다[16]. Gelfand 등[17]은 젠더 괴롭힘을 여

성에 대한 모욕, 적대시, 또는 모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다양

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의했다.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은 불쾌하고, 원치 않는, 일방적인 성적 행동을 포함하며, 퀴드 

프로 쿼는 직업과 관련된 대가로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Neuman과 Baron [18]의 정의를 

따라서 대인 직장 공격성(interpersonal workplace aggression)

을 조직 구성원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해진 비폭력적인 부정

적 행동으로 제시하여 작업장 폭력과 구분하였다. 이러한 행동

에는 소리 지르기, 거짓말이나 소문 퍼뜨리기, 배척하기, 정보

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언어적이고 심리적인 행동들이 포함된

다.

5. 작업장 폭력의 연구주제

연구주제에서는 작업장 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문헌

이 114편(4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작업장 폭력의 

빈도와 특징을 기술하는 문헌이 전체 중에서 105편(40.7%)이

었고, 폭력 원인을 분석한 문헌이 23편(8.9%)이었다. 그 외에 

작업장 폭력의 예방프로그램, 작업장 폭력을 보고하지 않는 이

유를 연구한 문헌들이 있었다(Table 4). 

작업장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에서는 우울증상 

등 정신건강이 주제인 문헌이 23편(20.2%), 이직/퇴직 의도에 

대한 문헌이 11편(20.2%), 직업만족도 9편(7.9%) 순이었다. 그 

외에 소진, 스트레스, 업무능력, 주관적 건강, 수면장애, 삶의 

질, 심혈관질환 등을 다룬 문헌들이 있었다. 

핀란드 병원 직원 5,432명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

환 및 우울증의 위험요인으로 직장내 괴롭힘 노출을 조사하였

다. 심혈관 질환 위험비는 2.3배(95% confidence interval [CI], 

1.2–4.6)이었고, 과체중에 대해 추가 보정 후 1.6배(95% CI, 

0.8–3.5)로 유의성은 사라졌다. 하지만 우울증은 4.2배(95% CI, 

2.0–8.6)로 보정 후에도 유의하였다. 직장내 괴롭힘과 우울증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 요소

Table 3. Classification criteria for published workplace violence stu-
dies (duplicate aggregation) 

Classification criteria International Korean Total
Perpetrators 64 (32.3) 5 (27.8) 69 (31.9)

Type of violence 134 (67.7) 13 (72.2) 147 (68.1)

Total 198 (100) 18 (100) 216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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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시사한다[19]. 

중국 간호사 1,024명을 대상으로 작업장 폭력과 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

헌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75.4%가 폭력을 경험했고, 직장 동

료와 감독자, 환자로부터 92.4%가 동정적인 행동을 경험했다. 

폭력에 대한 노출이 심리적 스트레스(β=0.295, P<0.01), 수

면의 질(β=-0.198, P<0.01) 및 주관적 건강상태(β=-0.252, 

P<0.01)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동정적 행동은 심리적 

스트레스(β=-0.229, P<0.01), 수면의 질(β=0.326, P<0), 주관

적 건강상태(β=0.342,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심

리적 스트레스가 폭력과 수면의 질(β=-0.458, P<0.01) 및 폭

력과 주관적인 건강(β=-0.425, P<0.01) 관계에서 부분적인 중

재자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20].

스웨덴과 덴마크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79,201명의 뇌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근로자를 추적하여 직장내 괴롭힘 및 작업장 폭

력과 관상동맥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확인했다. 

보정 후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위험비는 직장내 괴롭힘 경험을 

당한 근로자의 경우 1.59배(95% CI, 1.28–1.98), 작업장 폭력 

경험한 경우 1.25배(95% CI, 1.12–1.40)였다. 일반인구 기여위

험도는 직장내 괴롭힘은 5.0%, 작업장 폭력은 3.1%였고, 두 경

우에서 용량-반응 관계가 관찰되었다[21]. 

작업장 폭력의 빈도는 나라와 직종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부

분의 연구에서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협박, 괴롭힘 등의 심리

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보다 경험빈도가 높았다. 간

호사의 경우 신체적 폭력은 1.7%에서 56.1%까지, 심리적 폭력

은 49.0%에서 88.6%의 빈도를 보였다. 중국의 정신과 간호사 

대상 문헌에서는 1년동안 언어폭력, 성희롱, 신체적 폭력 등의 

작업장 폭력을 94.6%가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22]. 

작업장 폭력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중국 정신과 간호사 대상

으로 삶의 질과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폭력의 의미 있는 예측 

인자가 남성, 높은 학력,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것이었고, 독립

적으로 폭력과 관련이 있었다[23]. 팔레스타인 공립병원 의사

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짧은 근무경험(odds ratio 

[OR], 8.03; 95% CI, 3.91–16.47), 낮은 교육수준(OR, 3; 95% 

CI, 1.29–6.67)의 근로자가 작업장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

이 높았다[24]. 중국 의료전문가에 대한 문헌에서 확인된 위험

요소로는 정신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수술과 근무, 남성, 이

혼·사별, 긴 근무시간, 야간근무가 있었다[25]. 위험요소들이 

폭력유형에 따라 직종, 성별, 학력 등에 대해서 문헌마다 차이

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야간근무와 교대근무 작업을 하는 경

우,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이나 정신과와 같은 고위험 부서에 

종사하는 경우 작업장 폭력의 경험률이 높았다.

이탈리아 감염 병원의 중환자실 직원을 대상으로 작업장 폭

력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문헌에

서, 전년도에 직무스트레스가 있던 근로자는 그 다음 해에 언

어적 폭력을 겪을 위험이 컸다(OR, 7.7; CI 95%, 3.3–17.9). 반

대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다음 해에 높은 직

무 요구도, 노력·보상 불균형 등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위

험이 컸다. 언어적 폭력에 비해 신체적 폭력이 불안(OR, 5.0; 

CI 95%, 2.3–11.0) 및 우울(OR, 4.0; CI 95%, 1.9–8.6)과 큰 관

련이 있었다[26].

폭력을 보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폭력 자체도 일의 일부로 인

식되거나, 폭력을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거나 보고의 무익함이 있었다. 그 외 업무환경이 

지지적이지 않아서, 너무 바빠서, 관리자가 응답하지 않아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가 있었다[27,28]. 

작업장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작업장 폭력 방지

와 관련된 규정을 인지하고, 직장 폭력 훈련에 대한 경험하는 

것 등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되었다. 미국 간호사들을 대상으

로 보건 의료법 관련 폭력 방지 규정, 직장 폭력 훈련, 직장 폭

력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규정에 대해 들어 본 응답자

(89.6%)는 규정을 듣지 못한 응답자(57.9%)보다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P<0.001). 또한 직장 폭력 훈련에 필요한 교육

을 이수한 간호사는 직장에서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훈련이 직장 폭력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29]. 캐나다의 의사에 대한 작업장 폭력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서는, 해결책의 일부로 문제를 정량화하는 연구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현재 직장 폭력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확

인하였을 때 검증된 것은 거의 없었으며, 의사에 대한 폭력을 

형사 범죄로 다루도록 캐나다 형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30]. 호주의 간호병동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에서는 작업

장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각 사건에 대한 사건보고서를 작성하

도록 권장한다[31]. 그 과정에서 발생률 보고시스템은 보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화되어야 하며, 간호관리자는 작업장 

Table 4. Topics of published workplace violence studies (duplicate 
aggregation)

Topic International Korean Total
Influence of violence 95 (40.1) 19 (90.5) 114 (44.2)

Present situation description 103 (43.5) 2 (9.5) 105 (40.7)

Cause of violence 23 (9.7) 0 (0.0) 23 (8.9)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rogram

13 (5.5) 0 (0.0) 13 (5.0)

Others* 3 (1.3) 0 (0.0) 3 (1.2)

Total 237 (100) 21 (100) 258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Reasons for not repor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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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예방을 위해 보건서비스 작업장 폭력 데이터가 공유되

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   찰

1. 연구결과 요약

작업장 폭력에 대한 2018년 12월까지 국내외 문헌 208편

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진 국가 및 대륙, 연도

별 출판빈도, 연구대상의 직업군, 작업장 폭력의 가해자와 폭

력 유형, 연구주제에 대해 특징을 파악하였다. 작업장 폭력에 

대한 연구는 대륙별로는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었고, 국가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연구가 많았다. 미

국의 경우 2018년 발표된 노동 통계국 자료[32]에 따르면, 근

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사망원인 중 세 번째 주요 원인이 작업

장 폭력으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였다. 정부기관에 소속

된 9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장 폭력 사건에 대한 조

사 연구가 있었고[33], 산업보건안전네트워크에 참여한 병원

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작업장 폭력 피해 조사를 진행한 연구가 

있었다[34]. 또한 보상청구 자료를 통해 작업장 폭력률과 규모 

파악을 한 연구도 있었다[35,36]. 중국은 27편 논문 중 2017년

과 2018년에 각각 6편으로, 이전에는 한 해에 1–2건으로 출판

되던 것에 대비하여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고 대상 직종은 대부

분 의료인이었다. 중국은 최근 'Yi Nao'라는 전문 폭력배의 협

박과 보상요구로 조직화된 의료 방해로 복잡한 상황이며,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증가해 왔다[37]. 

연도별로는 2000년 초에 출판 문헌 수가 점차 증가하였고, 

2016년 이후로 빈도가 크게 늘어났다. 국외 192편 중 91편이, 

국내 문헌 16편 중 10편이 2016년에서 2018년에 발행된 논문

으로 최근 3년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

가별로는 중국 27편 중 19편, 한국 16편 중 10편, 미국 40편 중 

10편이 최근 3년동안 출판되었다. 직업군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연구가 가장 많았고, 최근 3년간 보건의료인 관련 연구도 156

편 중 80편으로 확인되었다. 

작업장 폭력의 유형은 주로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인종 괴롭힘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였다. 

또한 괴롭힘, 왕따, 구조적 폭력 등을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식

하게 되면서 폭력의 유형 분류가 확장되었다. 

그 외 측정하는 설문도구가 문헌마다 차이가 있었다. 또한 

조사하는 방법이 인터뷰, 서류 설문, 전화, 직장 폭력 피해조사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으로 다양하여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

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연구대상의 직종은 보건의료 분야가 많았다. 보건의료 분야

의 작업장 폭력이 만연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세계보

건기구 보고서[38]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에서 약 1/4의 작업

장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활동을 하는 동안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사건을 적어도 

한 번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특히 간호사는 다른 의료 종사자

보다 작업장 폭력 노출에 3배 더 취약하다고 말한다. 미국 노동

통계국[39]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심각한 작업장 

폭력 사건(휴직을 요구하는 근로자)은 민간업계보다 보건 의

료 분야에서 4배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며, 2015년 미연방 산

업안전보건청[40]에서도 의료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보다 4배 

높은 작업장 폭력 경험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의료종사자에 대

한 폭력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스웨덴 간호사 연구에 따르면 

잠재적인 폭력 상황과 직원 간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간호

의 우선 순위를 바꾸게 되고, 환자 근처에 있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의사 소통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간호의 

질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었다[41]. 다른 측면으로는 연구대

상이 보건의료 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연

구를 확장하여 여러 직종의 작업장 폭력 실태를 다루거나 세부 

직종의 작업장 폭력 실태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

다. 

연구주제에서는 작업장 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거나 

작업장 폭력의 빈도와 특징을 기술하는 문헌이 각각 40% 정도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작업장 폭력의 원인이나 예방 대책, 

프로그램의 효과, 개입 연구에 대한 문헌 수가 상대적으로 적

었다. 작업장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절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적격한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 제목에 

“작업장 폭력”, “workplace violence”, “adverse social behavior” 

AND workplace가 포함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포괄적이

고 전반적인 폭력의 현황을 다루기 위해 violence라는 단어를 

선정하였다. 폭력의 하위 유형을 따로 검색하지는 않았고, 검

색어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일부 연구가 누락되었을 수 있다. 검

색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하였고, 검색엔진을 타 종설문헌

과 검색엔진 관련 문헌을 참조하여 PubMed, Google Scholar, 

DBpia로 선정하였지만 모든 문헌을 확보하기에는 불완전할 

수 있다. 문헌을 선정하기 위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보고서나 종설 논문, 학위논문으로 발표

된 연구들은 제외되었고, 출판되지 않은 연구결과는 사용할 수 

없었다. 문헌 선정의 적절성은 두 명의 연구자가 확인하여 진

행하였다. 



63THE EWHA MEDICAL JOURNAL

Review of Studies on Workplace Violence

PRISMA로 제시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따랐으나, 통계

적 검증이나 정량적 합성을 위한 메타분석방법은 추가로 적용

하지 않았다. 국외 문헌과 국내 문헌을 검색한 데이터베이스가 

달랐고, 연구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국가 및 대륙, 출판 연도, 직업군, 작업장 폭력의 가해자와 

폭력 유형, 연구주제에 대해 가능한 정성적 합성을 수행하였

다. 

연구에서 사용한 제한된 자료를 고찰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에 한계가 있지만, 작업장 폭력으로 인한 사회 혹은 조직에 미

치는 영향의 심각성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작업

장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본 연구와 

같은 고찰 연구가 필요하다. 

3. 의의 및 향후 연구방향 제언 

고찰한 연구들은 문헌마다 작업장 폭력을 기술하고 정량

화 하는데 조사한 기간과 용어, 설문 도구의 일관성이 결여되

어 있었다. 연구의 대부분은 편의 추출을 사용했고, 응답률은 

25%에서 94.4%까지 다양하였다. 연구마다 폭력 발생에 대해 

조사한 기간에도 몇 개월 이내, 몇 년 이내, 근무한 기간 전체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회상 바이어스가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작

업장 폭력 노출을 보고했는데, 인터뷰나 면대면으로 묻고 답하

는 방식을 사용한 설문에서는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밝히기 

꺼려했을 가능성이 있어 미보고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폭력

에 노출된 대상자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작업장 폭력을 근로자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식하거나 일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집단의 경우에는 응답율이 떨어지고 폭력에 대한 과

소보고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장 폭력의 실제 발병률

은 불분명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서로 비교 가능하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측정 문

항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유럽의 근로환경조사 등과 같은 표준화된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다. 추후 작업장 폭력

의 유형별 빈도를 비교하고, 시간에 따른 빈도의 증감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신체적 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지만, 19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 이후부터 증가한 외국

인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폭력이 가해지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미투운동, 간호사 태움, 갑질 등

의 폭로가 이루어졌다. 미디어는 대중의 태도와 관심사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시류에 작업장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

고, 폭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폭력

의 빈도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과소보고의 원인을 고찰

하였다. 연구를 통해 작업장 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책 개

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 폭력에 대한 예방

적 조치, 작업장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사례의 가능성을 줄

이도록 하고,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

을 마련하고 준수해야한다. 효과적인 정책과 작업장 폭력에 대

한 보고 메커니즘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폭력을 경험한 근

로자뿐 아니라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반영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직

장 내 괴롭힘 행위를 비롯한 작업장 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교육과 더불어 

자율적인 폭력 방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Supplementary material

선정한 문헌을 요약한 Supplementary table은 연구자에게 요

청 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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